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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｣
 시행 관련 Q&A


 ①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사업은?


 ②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의 목재생산업 등록여부?


 ③ 목재생산업 등록시 민원이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?







 ④ 1인 또는 1개 회사가 2개 업종(예: 원목생산업+제재업, 또는 
제재업 1종+제재업 제2종)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각각의 
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?







 ⑤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의미는?


 ⑥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하여 제외되는 업체 등은?







 ⑦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하려면 벌채허가량(실적) 증명이 필요한가?


 ⑧ 목재생산업의 등록기간 및 유예기간은?


 ⑨ 기술자 및 교육이수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변경신고는 언제까지
하여야 하는가?







 ⑩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은? 


 ⑪ 제재업 등 등록기간이 유예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
받는가?







 ①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임무는?


 ②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대상은?


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은?







 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가 무엇인가?


 ②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는?


 ③ 품질관리 대상인 목재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?


 ④ 규격 및 품질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




